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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자: 2018. 11. 27.

수  신  : 화장품 제조업자 및 

 제조판매업자 대표이사

참  조  :

제   목 :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 개정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협회에서는 도로명주소법상 구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표기 할 수 있는 유예

기간의 만료에 따라‘도로명주소변경증명서’를 삭제하고, 기타 주소변경 사항 등에 대한 

증명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‘기타주소변경증명서’를 신설하였습니다.

3. 또한 외국협회 및 국가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

현실화하기 위하여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.

4. 위와 같이 개정된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

행될 예정이오니, 향후 증명서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      *수수료 인상 내용*

증명서 종류 개정 전 개정 후

제조업자, 제조판매업자, 

기타주소변경 증명서

회원사    5,000원

비회원사 10,000원

회원사   10,000원

비회원사 20,000원

제조, 제조판매 증명서

회원사   10,000원

비회원사 15,000원

(10품목이상 1품목 추가 1,000원)

회원사   15,000원

비회원사 30,000원

(10품목이상 1품목 추가 1,000원)

붙임 : 화장품관련증명서 발급규정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


